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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협조요청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 
2. 간호조무사는 「의료법」 제80조제4항 및 「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

칙」제13조에 따라 자격신고('17.1.1.~)를 3년마다 해야하며, 자격 신고 전 「의료
법」제80조제5항 및 「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에 따른 8
시간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합니다.

 
3. 따라서, 간호조무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를 할 수 있도

록 해당 내용을 소속 직원 및 관내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
 
붙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문 1부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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